
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

•

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

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

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

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
③ 최근 3년간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

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④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
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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